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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질의요지

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재결(2005.9.28)금액이 81,011천원, 동일 건에 대하여 동시에 제기한 행

정소송 판결(2005.9.23.)금액이 78,198천원 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해서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

상금은?

▣ 회신내용

이의신청재결 금액에 대하여는 재결서 정본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

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 재결로 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

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


